


직접비(경직성비용제외) 10% 이내에서재료비, 장비비, 활동비
성격비용자율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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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비사용에대해연구자가별도로증빙자료구비할필요無

※ 연구비시스템에서연계전송시 카드매출전표(자동연계), 사용목적만기재

본격적시행(‘27년예정)에앞서비영리기관(대학)에
시범적용(‘26.下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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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간접비사용용도사용불가항목(세부)

공통불가항목 주류비용, 단순홍보비용, 사교모임, 배상금·위약금등, 연구개발과관련없는일반적비용, 직접비성격의비용등

인력지원비
1) 전임교원또는과제에서이미인건비지급받는연구자의인건비
2) 대학원생성적우수, 조교장학금등

연구지원비

1) 대학의운영비용및교육관련비용
2) 성과급, 장려금등인센티브성경비
3) 연구공간임차료
4) 경조사비
5) 건축비및건물리모델링비용등

성과활용지원비 연구개발과제와관련없는단순홍보물품집행액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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